
－120 －

국‧공유재산

물건

부동산

토지

토지의 정착물：건물, 입목죽등

종물：주택의 우물등

동  산
선박, 부잔교, 부선거  항공기

공 사업 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요기계

권리

용 익 물 권

무체재산권

유 가 증 권

수 익 권

：지상권, 지역권, 업권, 기타 이에 하는 권리

： 작권, 특허권, 의장권, 상표권, 실용신안권

：주식, 출자로 인한 권리, 사채권, 지방채증권, 국채증

권, 기타 이에 하는 권리

：부동산신탁의 수익권

<국․공유재산의 범 >

종  류 국   유   재   산 공   유   재   산

○행정재산

 ‧공용재산 국가가 직  그 사무용‧사업용 는 공

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내에 

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(청사‧ 사‧학

교등)

지방자치단체가 직  사무‧사업 는 

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는 앞으로 

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(청

사‧도서 , 각종 회 등)

 ‧공공용재산 국가가 직 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

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

산(도로, 제방, 하천, 구거, 유지, 항만

등)

지방자치단체가 직  공공용에 사용 

는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

한 재산(도로, 하천, 공원, 구거 유수지

등)

 ‧기업용재산 정부기업(철도, 통신, 양곡, 조달)이 직

사무용, 사업용 는 해당기업에 종사하

는 직원의 주거용을 사용하거나 앞으로 

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
지방자치단체가 경 하는 기업 는 그 

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 거주용으로 

사용 는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

로 결정한 재산(상‧하수도, 지하철등)

4. 財産의 種類

인계 인수권과 승인권, 수익자를 특정하지 

않을 때 법원에 한 신탁 리인 청구권, 

법원에 한 신탁해지 명령권, 신탁 반행

 취소권의 권리를 포함한 포  권리를 

말한다.

이상과 같은 국‧공유재산의 범 를 정리

하면 다음과 같다.

실무강좌


